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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1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소홀 및 회의결과 미공개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따라 원아 수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에 유

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운영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 100명 미만은 5명 이상 8명 이하, 원아 수 100명 이상은 9

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길라잡이(2018.12. 경기도교육청 발행)」에 따르면 유치

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은 ‘선출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

공고 - 후보자 등록 -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 미실시의 경우 생략) - 선거공보 – 투표

실시(교원위원의 경우 투표 또는 추천) – 당선자 공고(교원위원의 경우 원장 위촉)’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법에서 원아 수 100

명 이상의 유치원은 위원의 정수를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명(학부모위원 9명, 교원위원 4명)으로 부적정하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유치원운영위

원회 위원 선출 시 관련 지침에서 제시한 행정 절차 및 관계 서류(후보 등록에 관한 사

항, 선출 공고,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없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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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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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2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 규칙 공시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련 정보(유치원 규칙, 원비 및

예·결산 등 7가지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및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61

호 유치원 교육과정(2015.2.24.)), 「2016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

도교육청 고시 제2016-321호(2016.07.07.))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누리

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정규 담임교사가 5개 영역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

획」(교육부 2016.2.) 및 「2016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경기도교육청 2016.2.),「2016 ~ 2018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

천합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과정은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을 지

양하고 바깥놀이, 자유선택활동 등 놀이 중심 활동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방과후 과

정 운영시간은 1일 교육과정(4~5시간) 포함 8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 시간 내에 특성화 활동 및 영어(외국어 포함)와 코딩교육은 금지하여야 하며, 유

아 1인당 1일 1프로그램(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2016 ~ 2018 경기유

아교육 기본계획(경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과

정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요건을 갖춘 자를 유치원운영

위원회 자문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유치원장은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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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규칙 정보공시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유치원알리미에 ‘이든유치원 규칙’을 공시하면서 관할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이든유치원 규칙(제정 2017.10.31.)’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이 다른

2018.3.2.자 제정 ‘이든유치원 규칙’을 공시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관리·운영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2018학년도에 기본교육(누리)과정 종료(13:00시) 이후 유치원 전체 원

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특성화 과정(체육, 음악)을 13:00 ~ 14:30에 운영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희망원아를 대상으로 별도로 선택적 방과후과정(현대무용, 레고, 체육, 수학, 영

어, 퍼포먼스 미술)을 14:30 ~16:00에 운영하여,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 일부 원아에 대

하여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1인당 1일 1프로그램(1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특

성화활동을 지양하여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유치원 혁신 운영방향(「경

기유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년발행)’의 지침 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방과후 과정 강사 성범죄 등 조회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방과후강사 채용에 관한 유

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강사에 대해 성범

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방과후 과정 강사 계약 체

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방과후 과정 강사 성범죄 등 조회 미실시 현황

학년도 프로그램명 수업형태 구분 강사명
범죄경력 등 조회 

확인여부
비고

2018

음악 특성화 ○○○ x

체육 특성화 ○○○ x

퍼포먼스 미술 방과후 ○○○ x

레고 방과후 ○○○ x

체육 방과후 ○○○ x

현대무용 방과후 ○○○ x

수학 방과후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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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규칙 공시 및 방과후과정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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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3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보 전

제    목  급여 지급 등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에 근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

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

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

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근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근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

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3조(지출의 방법) 제2항에 근거 지출

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부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표 2] 와 같이 2018.12월~2019.2월 기간동안 원장 ○○○와 교사 ○○

○의 급여 총 ㉠7,021,500원을 과다 지급하고 금 ㉢1,811,550원을 감사계획 통보 후 실

지감사 실시 전 (2019.7.4.) 유치원회계에 보전한 사실이 있다.(금 5,209,950원 보전 조

치 필요)

[표2] 2018학년도 일부 교직원 급여 부당 지급 내역

[단위 : 원]

직 이름 지급월
기지급 급여

(Ⓐ)
정당 급여

(Ⓑ)
부당 지급 급여

(Ⓒ=Ⓐ-Ⓑ)
비고

원장 ○○○ 2018.12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원장 ○○○ 2019.1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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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연금 납부 부적정

이든유치원은 [표 3] 과 같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총 22일 지체 납부하여 연체금 총

4,04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3] 사학연금 연체 금액 내역

조치할 사항 이든유치원장은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급여 및 사학연금 연체 금액 총 5,213,990

원(㉠+㉡-㉢)을 유치원회계에 세입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전)

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직 이름 지급월
기지급 급여

(Ⓐ)
정당 급여

(Ⓑ)
부당 지급 급여

(Ⓒ=Ⓐ-Ⓑ)
비고

원장 ○○○ 2019.2월 14,160,070 12,327,840 1,832,230

교사 및 
행정관리

○○○ 2018.12월 9,334,080 8,825,810 508,270

교사 및 
행정관리

○○○ 2019.1월 9,334,080 8,825,810 508,270

교사 및 
행정관리

○○○ 2019.2월 9,334,080 8,825,810 508,270

합계 70,482,450 63,460,950 7,021,500

납부일 연체일수 연체 금액(단위:원) 비고

2016-08-30 2일 2,850 2018.8월분

2017-10-31 2일 1,190 2018.10월분

합계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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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4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회 수

제    목  무상급식지원금 집행 부적정(교직원 급식비)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

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

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경기도교육청 「2018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수익자부담급식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후 징수하여야 하고, 경기도교육청「2016~2018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금은 가능한 식품비로 전액 편성 및

집행하여 급식의 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우유, 간식, 요리수업 등 중식 이외의 항목에

는 집행할 수 없다. 급식지원금 및 원아 수익자부담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로 집행

할 수 없고, 교직원에게 급식비 징수 없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자문을 거쳐 별도의 예산항목을 설정하여 지출 및 결산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회계연도 교직원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유치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교직원 급식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실

이 있다. 또한 붙임과 같이 무상급식지원금 집행액 외에 유치원회계에서 급식 관련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고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교직원 급식비 12,812,800원(2018년

도 무상급식지원단가 2,600원×22명(급식일지)×224일(급식일지))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9 -

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지원금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무상

급식지원금 12,812,8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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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5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예·결산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의거 법

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및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결산) 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을 정확하

게 작성하여 명시해야 하며, 「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 업무 및 현금출납부 작성 부적정

이든유치원에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매년 5월 29일) 관할청에 결산서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아래 [표4]와 같이 관할청에 보고한 세출결산서 상 결

산액 및 목별 결산액을 현금출납부 상 총 지출액과 각 목별 지출액과 다르게 작성하였

으며 결산과목 중 ‘교원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및 ‘직원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를

현금출납부 작성 시, 계정과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작성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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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과 현금출납지출액 비교

(단위 : 원)

2. 학부모부담경비(입학금, 원복비 등 일부) 회계 미반영

이든유치원에서 [표5]와 같이 2018학년도 학부모부담경비(입학금, 원복비 등 일부)

9,725,789원(이자 포함)을 관할청에 보고된 유치원명의 계좌로 수납하였으나 유치원회계

에 반영하지 않았고, 9,722,225원을 2019. 3. 1. 유치원 교비계좌로 여입 조치한 후, 유치

원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복비 4,686,000원을 직접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관 항 목 세출결산액(A) 현금출납지출액(B) 차액(A-B)

인건비 교원인건비 급여 511,152,024
673,654,236 -19,462,212

인건비 직원인건비 급여 143,040,000
인건비 교원인건비 수당 78,000,000 - 78,000,000
인건비 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 2,252,600

3,715,100 -
인건비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1,462,500
인건비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 31,516,200 57,403,080 -25,886,880
인건비 그밖의인건비 그밖의인건비 50,400,000 79,503,050 -29,103,050

인건비 소계 817,823,324 814,275,466 3,547,858
운영비 관리운영비 공통운영비 40,442,980 39,510,080 932,900
운영비 관리운영비 수수료제세공과금 23,028,545 23,721,445 -692,900
운영비 관리운영비 연료비 7,037,730 7,037,730 -
운영비 관리운영비 여비 4,800 4,800 -
운영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497,800 3,497,800 -

운영비 소계 74,011,855 73,771,855 240,000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교사연구연수비 840,000 840,000 -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교재교구구입비 184,830,076 184,830,076 -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행사비 16,640,720 16,640,722 -2

17,778,300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복리비 17,778,300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교육활동비 일반급간식비 75,167,959 77,254,839 -2,086,880

일반교육활동비 소계 295,257,055 297,343,937 -2,086,882
선택적교육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교육돌봄비 36,665,900 46,982,280 -10,316,380
선택적교육활동비 방과후교육돌봄비 방과후특성화비 139,764,500 130,911,275 8,853,225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8,093,000 7,687,500 405,500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통학차량이용비 21,847,700 23,283,036 -1,435,336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특별급간식비 19,499,990 19,499,991 -1
선택적교육활동비 그밖의교육활동비 수익자부담재원 8,099,000 6,650,000 1,449,000

선택적교육활동비 소계 233,970,090 235,014,082 -1,043,992
반환금 반환금 수익자반환금 - 416,984 -416,984

시설설비비 시설비 신증축비 - 77,143,000 -77,143,000
시설설비비 시설비 유지비 80,173,970 3,270,970 76,903,000

59,417,437 -시설설비비 자산구입비 자산취득비 59,417,437
반환금, 시설설비비 소계 139,591,407 140,248,391 -656,984

합 계 1,560,653,731 1,560,653,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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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789원을 2018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여 2018학년도 원아를 위한 경비

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5]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과 현금출납지출액 비교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예ㆍ결산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수납항목 수납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입학금 3,760,000 - 3,760,000

원복비 4,686,000 4,686,000 -

원비 1,224,500 - 1,224,500

이자 55,289 - 55,289

합계 9,725,789 4,686,000 5,03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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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6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신고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

원은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

출의무자의 범위)에 의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유치

원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④에 의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며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제10조③에 의거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

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든유치원은 [표6]과 같이 2018학년도에 매입한 금액 중 ○○○○교육외

5개 업체와 총 213,169,940원(Ⓐ)을 거래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액

은 62,727,340원(Ⓑ)으로 차액 150,442,6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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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계좌거래총액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상이 내역

(단위: 원)

조치할 사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액 총

150,442,600원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기간 계좌거래총액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

차액(세금미
신고 거래액)

비고

1
○○○○

교육
○○○ ***-**-***** 2018.10.17 7,604,000 - 7,604,000

2
○○○○○

교육사
○○○ ***-**-*****

2018.6.1.~
2018.12.28

42,829,940 26,125,340 16,704,600

3 부천○○ ○○○ ***-**-*****
2018.4.10.~
2019.1.31

43,776,000 25,822,000 17,954,000

4 ○○○○ ○○○ ***-**-*****
2018.4.30.~
2019.1.31

49,860,000 - 49,860,000
수취인 : 
○○○

5 ○○체육 ○○○ ***-**-*****
2018.4.30.~
2019.1.31

52,160,000 - 52,160,000

6 ○○○○ ○○○ ***-**-*****
2018.4.30.~
2019.1.31

16,940,000 10,780,000 6,160,000

합계 213,169,940 62,727,340 150,4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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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7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및 보 전

제    목  예산의 목적외 사용(설립자 부담분 공과금 등 지출)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동법 시

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따라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

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

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및 기관 운영 등 유치원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회계 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든유치원에서는 아래 [표7], [표8], [표9]과 같이 2018년 3월1일자 개원

이전에 사용한 공공요금(수도·가스·전기요금)에 대해 설립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유

치원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고, 개원 이후 유치원의 공공요금 납부시 납부기일내

미지출로 인한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유치원교비에서 일괄 지

출하는 등 총 4,868,258원(=㉠305,470원+㉡2,485,534원+㉢2,077,254원)을 부적정하게 지

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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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10]과 같이 유치원 건물내 ‘학원*(유치원 건물 1층)’으로 사용예정 구역에

대해, 2018.1월~4월분 전기요금 ㉣364,320원을 유치원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감사계획 통보후 실지감사 실시전(2019.7.1.)에 364,320원을 유치원교비로 보전하였다.

※ ○○어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국제화(실용외국어), 설립·운영자 ○○○, 2019.4.5. 학원운영등록(제○○○○호), 감사

수감기간 2018.3월∼2019.2월미운영.

【표 7】수도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표 8】가스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4-19 1,553,770 1,553,77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10.~2018.1.09.)

2 2018.2월 2018-04-19 578,580 578,5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10.~2018.2.09.)

3 2018.3월 2018-04-19 463,510 314,525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10.~2018.3.09.)

3.1.~3.9. 일할계산 148,985원 
제외

4 2018.4월 2018-04-19 569,550 38,659   연체가산금 

합계 3,165,410 ㉡2,485,534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17 104,960 104,96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1.15.~2017.12.14.)

2 2018.2월 2018-03-17 50,680 50,6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15.~2018.1.14.)

3 2018.3월 2018-03-17 52,630 52,63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15.~2018.2.14.)

4 2018.4월 2018-07-16
114,640 57,32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15.~2018.3.14.)

3.1.~3.14. 일할계산 57,320원 
제외

3,440 3,440 연체가산금 

5 2018.5월 2018-07-16 452,820 13,170 연체가산금 

6 2018.6월 2018-07-16 378,010 10,990 연체가산금 

7 2018.12월 2019-01-31 422,340 12,280 연체가산금 

합계 1,579,520 ㉠30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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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기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표 10】유치원내 학원 구역 전기요금 지출 현황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이든유치원장은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업무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공공요금 총 4,868,258원(㉠+㉡+㉢-㉣)을 유

치원회계에 세입 조치 후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전)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17 633,080 633,08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7.12.05.~2018.1.04.)

2 2018.2월 2018-03-17 800,210 800,210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1.05.~2018.2.04.)

3 2018.3월 2018-03-17
695,148 595,841

개원전 사용 설립자 부담분
(2018.2.05.~2018.3.04.)

3.1.~3.4. 일할계산 99,307원 
제외

8,642 8,642 연체가산금

6 2018.7월 2018-07-18 903,530 9,111 연체가산금

7 2018.8월 2018-08-17 980,040 13,676 연체가산금

9 2019.2월 2019-02-25 999,390 16,694 연체가산금

소계 7,219,680 ㉢2,077,254   

연번 고지연월 지출일자 지출액 부적정지출액 비고

1 2018.1월 2018-03-26 114,420 114,420
유치원내 (1층)

학원구역 전기요금

※ 감사계획 통보후 
감사실시전(19.7.1.) 보전완료

2 2018.2월 2018-03-26 91,650 91,650

3 2018.3월 2018-03-26 76,910 76,910

4 2018.4월 2018-04-19 81,340 81,340

합 계 364,320 ㉣3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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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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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8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유치원 회계 업무 처리(앨범제작비)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

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

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법인과 학교의 재무

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의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든유치원에서는 2018학년도 성장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과반수 이상일

경우 앨범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원아 193명중

100명이 신청하여 성장앨범 제작을 결정하였고, 앨범비용으로 120,000원을 임의 책

정하여 사진관(○○기획, ○○은행 ******-**-******, 예금주 ○○○)에 직접 납부

하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안내(이든가정통신문, 2018-5-2)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부담 수입(앨범제작비)을 세입(징수·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예

산에 미편성하여 실제 성장앨범 제작과 관련한 회계 업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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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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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9
 

경  기  도  교  육  청

경 고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이든유치원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및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제2호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2012.

11. 1.이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서는 적정한 공사비의

산출근거가 되고,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공사과정에서 사용자재의 품질과 규격 등의

일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검사에서 계약위반 및 부당시공의 판

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계약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8조(보증금)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3

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

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제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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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

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

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

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

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

게 하여야 하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시에 계

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가 있고”,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

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든유치원에서는 [표 11]의 내역과 같이 ‘내부 환경개선(4층 강당 무대

설치 등)’계약금액 57,530,000원 공사에 대해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전문공

사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설계도서

(공사용 도면, 설계명세서 시방서 등) 및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계약보증금 및 하자

보증보험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 및 준공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계약업체 : ○○종합건설(***-**-*****) 2019.4.19.자 폐업상태(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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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내부 환경개선 공사 현황

일자 적요 계정과목 증빙 구분 지출액(원) 지적사상

2018/04/06
○○○(○○종합건설/내

부공사비)
신증축비 119 기성금 29,030,000

1. 무자격 업체 
계약체결

2. 설계도서 미작성
3. 계약보증금 미징구

4. 준공검사조서 미작성
5.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2018/05/08
○○○(○○종합건설/공

사비)
신증축비 262 잔금 28,500,000

  합 계 57,530,000   

조치할 사항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① 앞으로 사립유치원 시설 관련 업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 1명에게는 ‘경고’ 처분(요구)합니다.


